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

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

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교보악사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명단은 교보악사자산운용㈜ 홈페이 

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4년 6월 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6월 17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판

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

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

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

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

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

하시길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

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

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FUND IS NOT SPONSORED, ENDORSED, SOLD OR PROMOTED BY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 (“MSCI”), ANY OF ITS AFFILIATES, ANY OF ITS INFORMATION PROVIDERS OR ANY OTHER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ILING, COMPUTING OR CREATING ANY MSCI INDEX (COLLECTIVELY, THE “MSCI PARTIES”). 
THE MSCI INDEXES ARE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MSCI AND THE MSCI INDEX NAMES ARE SERVICE 
MARK(S) OF MSCI OR ITS AFFILIATES AND HAVE BEEN LICENSED FOR USE FOR CERTAIN PURPOSES BY KYOBO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 LTD. NONE OF THE MSCI PARTIES MAKES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TO THE ISSUER OR OWNERS OF THIS FUND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REGARDING THE ADVISABILITY OF INVESTING IN FUNDS GENERALLY OR IN THIS FUND PARTICULARLY OR THE 
ABILITY OF ANY MSCI INDEX TO TRACK CORRESPONDING STOCK MARKET PERFORMANCE. MSCI OR ITS AFFILIATES 
ARE THE LICENSORS OF CERTAIN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TRADE NAMES AND OF THE MSCI INDEXES 
WHICH ARE DETERMINED, COMPOSED AND CALCULATED BY MSCI WITHOUT REGARD TO THIS FUND OR THE ISSUER 
OR OWNERS OF THIS FUND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NONE OF THE MSCI PARTIES HAS ANY OBLIGATION 
TO TAKE THE NEEDS OF THE ISSUER OR OWNERS OF THIS FUND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COMPOSING OR CALCULATING THE MSCI INDEXES. NONE OF THE MSCI PARTIES 
IS RESPONSIBLE FOR OR HAS PARTICIPATE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TIMING OF, PRICES AT, OR QUANTITIES 
OF THIS FUND TO BE ISSUED OR IN THE DETERMINATION OR CALCULATION OF THE EQUATION BY OR THE 
CONSIDERATION INTO WHICH THIS FUND IS REDEEMABLE. FURTHER, NONE OF THE MSCI PARTIES HAS ANY 
OBLIGATION OR LIABILITY TO THE ISSUER OR OWNERS OF THIS FUND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IN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MARKETING OR OFFERING OF THIS FUND.  
ALTHOUGH MSCI SHALL OBTAIN INFORMATION FOR INCLUSION IN OR FOR USE IN THE CALCULATION OF THE MSCI 
INDEXES FROM SOURCES THAT MSCI CONSIDERS RELIABLE, NONE OF THE MSCI PARTIES WARRANTS OR 
GUARANTEES THE ORIGINALITY, ACCURACY AND/OR THE COMPLETENESS OF ANY MSCI INDEX OR ANY DATA 
INCLUDED THEREIN. NONE OF THE MSCI PARTIES MAKES ANY WARRANTY, EXPRESS OR IMPLIED, AS TO RESULTS 
TO BE OBTAINED BY THE ISSUER OF THE FUND, OWNERS OF THE FUND,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FROM 
THE USE OF ANY MSCI INDEX OR ANY DATA INCLUDED THEREIN. NONE OF THE MSCI PARTIE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ERRORS, OMISSIONS OR INTERRUPTIONS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MSCI INDEX OR ANY 
DATA INCLUDED THEREIN. FURTHER, NONE OF THE MSCI PARTIES MAKES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OF ANY KIND, AND THE MSCI PARITES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EACH MSCI INDEX AND ANY DATA INCLUDED THEREI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ANY OF THE MSCI PARTIES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SPECIAL, PUNITIVE, CONSEQUENTIAL OR ANY OTHER DAMAGES (INCLUDING LOST 
PROFITS) EVEN IF NOTIFI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알림]  
주식회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하 "MSCI")나 계열사, MSCI의 정보제공자, 또는 모든 MSCI 지수를 
수집, 계산 또는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제3자(집합적으로 "MSCI관계자"라함)는 이 펀드를 보증, 추천, 판매 또는 판촉하지 
않습니다. MSCI지수는 MSCI의 배타적 재산입니다. MSCI와 MSCI지수는 MSCI나 그 계열사의 서비스상표이며 교보악사자산운용주
식회사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어떤 MSCI관계자도 발행자, 이 펀드 수익자, 제3자 또는 타실체에게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히 이 펀드에 투자하는 정당성이나 MSCI 지수의 관련 주식시장 성과 추적능력에 대해 명시적이나 암묵적으로 보증하지 않
습니다. MSCI 또는 그 계열사는 특정 상표권, 서비스상표, 상표명 그리고 MSCI지수들의 라이센스 소유자이며, 이들 지수들은 이 펀드
나 이 펀드의 발행자나 소유자 또는 제3자나 타실체와 무관하게 MSCI에 의해 결정, 구성 그리고 계산되었습니다. MSCI지수들을 결정, 
구성 그리고 계산하는데 있어 MSCI관계자 중 그 누구도 이 펀드의 발행자나 소유자 또는 제3자나 타실체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
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시기, 가격, 양에 대해서나 이 펀드의 상환가능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 고려사항들의 결정에 있어 MSCI관
계자 중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펀드의 관리, 마케팅 또는 매출과 관련되어 MSCI관계자 중 
그 누구도 펀드의 발행자나 소유자 또는 제3자나 타실체에 대해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MSCI 지수들을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나 이에 포함시키기 위해 MSCI가 신뢰성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지
만, MSCI관계자 중 그 누구도 MSCI지수나 지수에 포함된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 그리고/또는 완벽함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
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MSCI관계자 중 그 누구도 MSCI지수나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에 대하여, 펀드의 발행
자나 소유자 또는 제3자나 타실체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MSCI관계자 중 그 누구도 MSCI지수나 그 안
에 포함된 데이터나 이와 관련된 오류, 누락 및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MSCI관계자들 중 누구도 어떤 종류의 보증
에 대해서도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 MSCI관계자들은 MSCI지수나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에 있어 시장성, 적합성 그리고 적절성에 대한 모든 보증을 부인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어떤 경우에도 MSCI관계자
들 중 누구도 직접적, 간접적, 특수적, 징벌적(법적), 결과적 또는 그 어떤 종류의 손해(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는 이런 
사실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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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81401) 

종류(클래스) A1 Ae Af C1 C2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2654 82983 81402 92635 9263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전환형 (복수의 투자신탁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을 다른 투자신탁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

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Hwww.kofia.or.krH) 및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81401) 

종류(클래스) A1 A1 A1 A1 A1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2654 82654 82654 82654 8265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08.04.07 최초설정 

2008.10.01 약관변경 (집합투자회사 명칭 변경)  

변경전 : 교보투자신탁운용㈜ / 변경후 : 교보악사자산운용㈜ 

2009.05.03.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변경전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변경후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2010.03.16 

1) 수익증권 매입시 적용되는 매입기준가격 기준 변경 

2)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개정 

3)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 개정 

4) 작성기준일 변경(2010.03.12)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산운용회사 운

용규모 등 관련 사항 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12.21 시행, 제92조(자산

운용보고서) 및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따른 반영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반영 

7) 법인세법시행령 조항 삭제에 따른 Class A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2010.05.03 

1) Class C1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개정 

2) 작성기준일 변경(2010.04.22)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산운용회사 운

용규모 등 관련 사항 개정 

2011.01.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06.13 시행, 개정사항 : 소규

모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 사항]개정에 따른 반영 

2) 작성기준일 변경(2010.12.27)에 따른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및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등 업데이트 

3)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관련 사항 변경 

2011.10.21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현황, 집합투자기구 투자실적 추이, 집합

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 업데이트 

3) 채권평가회사 명칭 변경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4)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2012.04.09 

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GI팀 김종윤 팀장 → GI팀 김후일 팀장) 

2) 해외펀드 상계 가능한 이익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부칙§74]와 관련하여 

상계 가능기간 연장 

2013.04.30 

1)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2012.02.27 시행]에 따른 예금자보호안내

문 관련 문구 수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3)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채권평가회사(에프앤자산평가) 추가 

5) 소득세법 개정('13.01.01)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관한 사항 변경 

6) 해외펀드 상계 가능한 이익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부칙§74]와 관련하여 상

계 가능기간 연장 

7)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변경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채권) 삭제] 

8)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투자실적 추

이,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주소) 등에 관한 사

항 업데이트 

2013.06.21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투자실적 추

이,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 업데이트 

2014.06.17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해외펀드 상계 가능한 이익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부칙§74]와 관련하여 

상계 가능기간 연장(‘10.1.1.～'14.12.31) 

4)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위험(기타위험)에 관한 사항 신설 

5)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14.06.01시행)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변경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등 반영 

7)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 투자실적 추이,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에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

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대표전화 : ☎ (02) 767-9600 

홈페이지 : www.kyoboaxa-im.co.kr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14.06.17기준)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정원의 1980 운용역 19개 1,105억 

- University of London 전자전기공학과 

- 2008.06 ~ 2011.03교보악사자산운용 

AI팀. 이코노미스트 지원 

- 2011.04 ~ 2013.12 교보악사자산운용 

INDEX/QUANT운용본부 

- 2013.12 ~ 현재 교보악사자산운용 GI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개수 : 0개 규모 : 0원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

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2008.04.07 ~ 2012.03.22 김종윤 

2012.03.23 ~ 2014.06.16 김후일 

2014.06.17 ~  현재 정원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1 제한 없음 

Class 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Af 

가.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나.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라.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마.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Class C1 납입 건별 납입금액이 5억원 미만 

Class C2 납입 건별 납입금액의 5억원 이상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

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1

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1

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1

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주식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100%이하 - - -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 100%이하 - -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 - 100%이하 -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 - - 100%이하 

교보악사 행복한 연금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주식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 

교보악사 파워업 차이나  - - - 100%이하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업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3%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주식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 

주 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라.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은 아래의 투자신탁 

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을 매수(“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함)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

환 처리 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 처리 할 수 없다. 

교보악사 파워 전환형 투자신탁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주식)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홍콩을 포함) (이하 “브릭스”라 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MSCI BRI

C Index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

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

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1) 주요 투자대상 내역 

①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모투자신탁 1호

 (주식) 

3%이상 

브라질 관련 주식,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

자 

②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모투자신탁 1호

 (주식) 

3%이상 

러시아 관련 주식,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

자 

③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3%이상 인도 관련 주식,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증권모투자신탁 1호

 (주식) 

또는 ETF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

자 

④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 1호

 (주식) 

3%이상 

중국(홍콩을 포함) 관련 주식,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DR 또는 ETF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 

⑤ 다만, ① ~ ④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함. 

⑥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

용을 위해 운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

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

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

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

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

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

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⑥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⑥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②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1) 교보악사 파워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주1) 투자대상 내역 

① 브라질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

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

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브라질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 브라질 이외의 지역에 상장된 브라질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상의 주식을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s)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

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

다. 

③ 어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

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

증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

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이하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또는 법시행령 제45

조제2항다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

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하 같음)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⑩ 증권의 차입 
① ~ ④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간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

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

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⑤ 및 ⑥의 단서조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

합투자증권에의 투자)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2) 교보악사 파워 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주1) 투자대상 내역 

① 러시아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

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

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러시아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 상장된 러시아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상의 주식을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s)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

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

다. 

③ 어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

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

증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

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이하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또는 법시행령 제45

조제2항다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

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하 같음)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⑩ 증권의 차입 
① ~ ④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간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

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

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⑤ 및 ⑥의 단서조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

합투자증권에의 투자)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3) 교보악사 파워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주1) 투자대상 내역 

① 인도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

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

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도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인도 이외의 지역에 상장된 인도에 본사를 둔 회

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상의 주식을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예

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s)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

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

다. 

③ 어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

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

증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

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이하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또는 법시행령 제45

조제2항다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

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하 같음)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⑩ 증권의 차입 
① ~ ④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간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

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

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⑤ 및 ⑥의 단서조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

합투자증권에의 투자)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4) 교보악사 파워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주1) 투자대상 내역 

① 중국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

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



 

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중국(홍콩을 포함한다)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 중국(홍콩을 포함한다) 이외의 지

역에 상장된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에 본사를 둔 회사가 발행한 주

식 및 이상의 주식을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DR: Dep

ository Receipts)에 한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

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

다. 

③ 어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

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증

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

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20%이하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또는 법시행령 제45

조제2항다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

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그 밖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

한다. 이하 같음)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⑩ 증권의 차입 
① ~ ④ 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간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

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

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⑤ 및 ⑥의 단서조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

합투자증권에의 투자)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비율 :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

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

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1) 교보악사 파워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2) 교보악사 파워 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3) 교보악사 파워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4) 교보악사 파워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1 호(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

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

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

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

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

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

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

정일로

부터 1

월간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

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

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

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

정일로

부터 1

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적격요건(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평가)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발행 지분 

증권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

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

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

가피하게 위의 동일종목투자의 한도,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

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포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MSCI (Brazil, Russia, India, China) 10/40 Index 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홍콩을 포함) 주식 및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MSCI BRIC Index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자집합투

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본 운용전략 

① 종목선정 및 마켓타이밍을 배제한 채 MSCI (Brazil, Russia, India, China) 10/40 Index 주 1)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부분 투자하여 일관성 있는 성과를 시현합니다. 

②사전에 설정된 방법론 이외에는 매매를 하지 않으므로 낮은 회전율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③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국가 ETF 에 30%이하로 투자할 수 있으며 ETF 투자금액은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교보악사 파워브

라질 증권 모투자

신탁 1호 (주식) 

이 투자신탁은 MSCI Brazil 10/40 Index를 구성하는 주식 및 해당주식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ETF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교보악사 파워러

시아 증권 모투자

신탁 1호 (주식) 

이 투자신탁은 MSCI Russia 10/40 Index를 구성하는 주식 및 해당주식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ETF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교보악사 파워인

디아 증권 모투자

신탁 1호 (주식) 

이 투자신탁은 MSCI India 10/40 Index를 구성하는 주식 및 해당주식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

구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

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교보악사 파워차

이나 증권 모투자

신탁 1호 (주식) 

이 투자신탁은 MSCI China 10/40 Index를 구성하는 주식 및 해당주식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

구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을 위해 해당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투자비중 및 종

목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주1) MSCI 10/40 Index : MSCI Standard Index는 유동 주식수를 고려한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인덱스를 

구성함으로 종목별 투자한도를 넘어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MSCI 10/40 

Index는 MSCI standard Index와의 트래킹 에러와 리밸런싱 비용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종목별(그룹

으로 간주될 수 있는 종목의 경우 합계)투자비중이 10% 이하가 되고 5% 이상 종목의 합계가 포트

폴리오 전체의 40%가 넘지 않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세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세부 운용전략] 

1) MSCI 10/40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 

①주식 Universe 구성 

-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주식파생, 합자회사 등을 제외한 상장주식 

- 회사의 설립지가 투자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포함)인 주식 

- 투자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 포함)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반영하도록 구성 

②유동주식수를 감안한 시가총액 결정 

- 유동주식시가총액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취득가능 한 유통물량을 기준으로 산출 

- 정부지분이나 외국인 취득제한지분을 제외함으로써 전체 발행 주식수보다는 실제 투자 가능한 

주식수만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③ 섹터별 종목 배분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기준으로 섹터배분 

-GICS 는 10 개 섹터, 24 개 산업그룹, 67 개 산업, 147 개 하위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개 종목은 

1 개의 섹터/산업그룹/산업/하위산업으로 매칭 

④ 종목선택 

-각 산업그룹은 유동주식시가총액기준으로 85%를 반영하도록 종목선택 

⑤ 투자비중 확정 

-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그룹투자비중 Max 9%, 5%넘는 종목의 투자비중 합계 Max 36% 

 

2)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① 연간 리뷰(5 월) 

- 산업그룹의 시가총액 85%를 반영하도록 종목 변경 

- 시가총액 USD 600M 이상의 종목으로 변경 

- 유동주식수기준 시가총액의 현저한 변화를 보인 종목 삭제 

② 분기 리밸런싱 : 매년 2 월말, 8 월말, 11 월말 리밸런싱 수행 

- Foreign Inclusion Factor 의 변화에 따른 삭제 

- 상장주식수의 변동 등 

※ Foreign Inclusion Factor :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국가의 주식 시장에서 구입가능 한 발행 

주식수의 비율 

③ 수시 리밸런싱  

- 종목가격상승으로 10%비중을 초과할 경우 

- M&A, 부도, 분사등 다양한 이벤트 발생시 등 

 

3)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국가별 관련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인 국 

제 환헤지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투자자산 부분

에 대해서는 국가별 통화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투자대상국 통화 또는 벤치마

크인 MSCI 지수의 기준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모투자신탁이 직접 투자하는 

외화 표시 유가증권의 원화 가치가 변동되거나 MSCI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의 (MSCI BRIC Index *85%) + Call 15% 입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MSCI BRIC Index 10/40] (2013.06.12 기준) 

 

- 산출기관 : MSCI Barra 社 

- 대상지역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을 포함한다) 

- 산출방법 : 동 지역 내 유동주식수를 고려한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종목 산정 및 비중 결정됩

니다. 다만, 단일 종목별 투자 비중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비중이 5% 이상인 종목들의 전

체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됩니다. 

 

국가별 비중 섹터별 비중 

 

 
 

 

- 또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성과비교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

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호 (주식) MSCI Brazil Index*85% + Call 15%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1호 (주식) MSCI Russia Index*85% + Call 15%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1호 (주식) MSCI India Index*85% + Call 15%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1호 (주식) MSCI China Index*85% + Call 15% 

 

 



 

 

[브릭스 국가 현황 (출처:KOTRA) ] 

① 브라질 

구분 내용 

총GDP 2조 4,497억 달러 (2012년) 

실질 경제성장률 0.9% (2012년), 3.1% (2013년 전망) 

실업률 4.6% (2012년) 

총인구 1억 9,266만명 (2010.03.22기준) 

물가상승률 1억9,932만1,413명 (2013년) 

화폐 Real(헤알화) 

산업구조 

상강하박형 산업구조,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 발달 

세계적 다국적기업 진출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 

현지투자 역사가 50년이 넘는 기업 다수 존재 

달러 강세로 브라질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여건 제공 

브라질 수출업계 호재, 그러나 수입물가 자극해서 국내 물가 상승 

 

② 러시아 

구분 내용 

총GDP 66,154십억 (2013년 전망), 62,357십억 (2012년) 

실질 경제성장률 3.6%(2013년 전망), 3.4%(2012년) 

실업률 5.9%(2013년 전망), 5.7%(2012년) 

총인구 1억 4,314만명 (2012.07.01기준) 

물가상승률 5-6%(2013년 전망), 6.6%(2012년) 

화폐 루블 (ruble) 

산업구조 주력산업 : 천연가스, 석유, 화학, 금속, 석탄, 방산, 우주항공 

 

③ 인도 

구분 내용 

총GDP US$ 1조 8,737억 (2011-12회계연도, 89조 7,495억 루피) 

실질 경제성장률 7.2% (2012-13회계연도 예상) (2011-12 회계연도 6.2%) 

실업률 9.8% 추정 (2011년 평균) 

총인구 12억 1000만명 (2011년 3월 센서스 결과) 

물가상승률 8.3% (2011년 2~3월 기준, 전년 같은 달 대비 %) 

화폐 루피 

산업구조 

농업 및 어업(14.0%), 광업(2.1%), 제조업(15.3%), 전기.에너지(1.9%), 

건설(7.8%), 금융, 부동산 및 기타(17.9%), 무역, 호텔, 교통, 통신, 기

타서비스 (13.0%) (2011-12회계연도) 

 

 



 

④ 중국 

구분 내용 

총GDP 51조 9,322억 위안 (2012년) 

실질 경제성장률 7.8% (2012년) 

실업률 4.1% (2012년) 

총인구 13억 5,404만명(2012년)  

물가상승률 2.6% (2012년) 

화폐 위안(Y) 

산업구조 제1차 산업 10.1%, 제2차 산업 45.3%, 제3차 산업 44.6% (2012년) 
 

 

(4) 위험관리 

①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이 투자신탁은 MSCI BRIC 10/40 Index 를 구성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나 매매비용 및 투자관련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R 또는 ETF 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기의 사유로 비교지수와의 트래킹 에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② 오퍼레이션 위험 관리 방안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보다 더 높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을 포함한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

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을 포

함한다)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 입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

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을 포함) 주식등에 투자함으로

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

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이 해외 주식인 경우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

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

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

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

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

험 

집합투자재산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을 포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함

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

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

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의 주식

 및 ET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넒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

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

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

이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의 주식 및 ET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

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 변동에 따

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Tracking Error) 

이 투자신탁은 MSCI (Brazil, Russia, India, China) 10/40Index를 구성하는 주식

에 주로 투자하나 매매비용 및 투자관련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DR 또는 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기의 사유

로 비교지수와의 트래킹 에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

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보다 더 높습니다. 

 

다. 기타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

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

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위험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

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

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

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

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

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

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

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펀드의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의 일부가 국내외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

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

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

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

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

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

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

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

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

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

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

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

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

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   1   )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특정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홍콩포함))의 주식 및 

ETF 등에 주로 투자하여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5 등급 중 1 등

급에 해당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국가의 주식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투

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높은 투자위험을 고

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지분증권에의 순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주식액티브형 집합투자기구 

• 담보나 지급보증이 없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 원금손실률이 20% 이상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지분증권에의 순투자비중이 30% 이상 ~ 6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주식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 

•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한도가 BBB등급 미만이거나 후순위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담보나 지급보증이 부분적인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 원금손실률이 10% 이상 ~ 20% 미만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지분증권에의 순투자비중이 3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한도가 BBB등급인 집합투자기구 

• 담보나 지급보증이 완전한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 원금손실률이 10% 미만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차익거래형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한도가 A등급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전 추구형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 채무증권에의 투자가 국공채로 한정된 집합투자기구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

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이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1 수익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Class 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Af 

가.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나.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라.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마.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Class C1 납입 건별 납입금액이 5억원 미만 

Class C2 납입 건별 납입금액의 5억원 이상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오후5시(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오후5시(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

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오후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9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오후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10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

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

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지급시기 

Class A1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Class Ae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Class Af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Class C1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Class C2 6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1) 다만,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함.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

[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

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

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

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

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

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8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

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

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

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

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

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 부분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이 투자신탁의 전환 청구를 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전환에 대한 유의 사항 

①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 

②동일한 클래스 수익증권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③A클래스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A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 시 및 전환 후 수익자가 추가로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합

니다. 

④전환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및 투자신탁 전환을 한 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⑤수익자는 ‘교보악사 파워 전환형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투자신탁의 전환은 연 12회에 한합니다. 

⑦일부 전환의 경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전환을 신청하시

기 전에 가능여부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

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

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방법 및 장

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

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

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

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

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

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

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①외국집합투자증

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

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⑧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⑨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

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

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

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

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 

시기 종류 A1 Ae Af C1 C2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납입금액의

0.52% 

납입금액의

0.02% 
없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6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②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기준임.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회

사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사

무관리

회사보

수 

기타비

용 주1)

총 보

수.비

용 주3) 

합성 

총보수

ㆍ비용 

증권 

거래비

용 주2)

A1 0.50 0.42 0.06 0.02 0.00 1.00 1.2939 0.0833

Ae 0.50 0.10 0.06 0.02 0.00 0.68 0.9772 0.0809

Af 0.50 0.00 0.06 0.02 0.0032 0.5832 0.8795 0.0809

C1 

최초설정일~2010.05.02 0.50 1.42 0.06 0.02 0.00 2.00 2.00 0.00 

2010.05.03~2011.05.02 0.50 1.34 0.06 0.02 0.00 1.92 1.92 0.00 

2011.05.03~2012.05.02 0.50 1.26 0.06 0.02 0.00 1.84 1.84 0.00 

2012.05.03~2013.05.02 0.50 1.18 0.06 0.02 0.00 1.76 1.76 0.00 

2013.05.03~신탁계약해지 0.50 1.10 0.06 0.02 0.00 1.68 1.68 0.00 

C2 0.50 0.32 0.06 0.02 0.0000 0.90 0.90 0.0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

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

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

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

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

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

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



 

자업자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

탁(자투자신탁) 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

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

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

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주1)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①’의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

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주1)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해외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호를 의미

합니다. 

①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② 보관비용(Safe-Keeping Fee)  

③ 기타 부수비용 등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주1) 위 그래프는 이 투자신탁의 Class A1 수익증권의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을 나타냄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Class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1 415 645 1,3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1 506 801 1,639 

Class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1 268 428 8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2 362 589 1,243 

Class A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89 328 7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284 491 1,089 

Class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5 590 743 1,80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5 590 743 1,804 

Class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288 500 1,1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288 500 1,11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

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C1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매년 판매보수가 인하됨을 감안하여 계산하였습

니다. 



 

②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없음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없음 

신탁업자 보수 없음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없음 

기타비용주 1) 0.2785 사유 발생시 

총 보수.비용 (TER)주 2) 0.2785  

합성 총보수ㆍ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0.2785  

증권 거래비용주 3) 0.0603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

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자투자신

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

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

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

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없음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없음 

신탁업자 보수 없음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없음 

기타비용주 1) 0.5587 사유 발생시 

총 보수.비용 (TER)주 2) 0.5587  

합성 총보수ㆍ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0.5587  



 

증권 거래비용주 3) 0.0814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

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자투자신

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

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

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

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없음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없음 

신탁업자 보수 없음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없음 

기타비용주 1) 0.6218 사유 발생시 

총 보수.비용 (TER)주 2) 0.6218 - 

합성 총보수ㆍ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0.6218 - 

증권 거래비용주 3) 0.1052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

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자투자신

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

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

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

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기타비용주1) 0.1231 사유 발생시 

총 보수.비용 (TER)주2) 0.1231  

합성 총보수ㆍ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0.1231  

증권 거래비용주3) 0.0887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

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자투자신

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

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

계연도 : 2013.04.07 ~ 2014.04.0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

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매 3 개월)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①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②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

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

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자산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

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

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

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

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

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②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

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

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

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①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

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②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

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

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

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

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6기(2013.04.07 - 2014.04.06)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5기(2012.04.07 - 2013.04.06)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4기(2011.04.07 - 2012.04.06)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

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

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

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

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

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

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① Class A1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2013.04.07 - 

2014.04.06 
0 0 0 0 0 0 0 0 

2012.04.07 - 

2013.04.06 
1 1 0 0 0 0 0 0 

2011.04.07 - 

2012.04.06 
1 1 0 0 1 0 1 1 

 

② Class Ae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2013.04.07 - 

2014.04.06 
1 1 0 0 0 0 1 1 

2012.04.07 - 

2013.04.06 
1 1 0 0 0 0 1 1 

2011.04.07 - 

2012.04.06 
1 1 0 0 0 0 1 1 

 

③ Class Af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2012.04.07-

2013.04.06 
422 363 61 48 49 40 434 352 

2011.04.07-

2012.04.06 
386 386 78 71 43 38 422 363 

2010.04.07-

2011.04.06 
341 341 79 79 33 35 386 417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

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

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

자실적이 미래 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

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주1) 이 투자신탁의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Class A1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

평균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3.06.10 

~14.06.09 

12.06.10 

~14.06.09 

11.06.10 

~14.06.09 

09.06.10 

~14.06.09 

08.04.30 

~14.06.09 

Class A1 -3.77% -1.72% -7.26% -0.98% -3.60% 

비교지수 2.25% 4.10% -5.33% 1.63% -4.30%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3.06.10 

~14.06.09 

12.06.10 

~14.06.09 

11.06.10 

~14.06.09 

09.06.10 

~14.06.09 

08.05.08 

~14.06.09 

Class Ae -3.46% -1.41% -6.96% -0.66% -3.96% 

비교지수 2.25% 4.10% -5.33% 1.63% -4.75%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3.06.10 

~14.06.09 

12.06.10 

~14.06.09 

11.06.10 

~14.06.09 

09.06.10 

~14.06.09 

08.04.07 

~14.06.09 

Class Af -3.37% -1.32% -6.87% -0.57% -2.30% 

비교지수 2.25% 4.10% -5.33% 1.63% -3.39% 

주1) 비교지수 = MSCI BRIC 85% + CALL 1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주1) 이 투자신탁의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는 Class A1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

도별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3.06.10 

~14.06.09 

12.06.10 

~13.06.09 

11.06.10 

~12.06.09 

10.06.10 

~11.06.09 

09.06.10 

~10.06.09 

Class A1 -3.77% 0.36% -17.36% 5.44% 13.18% 

비교지수 2.25% 5.97% -21.70% 16.84% 9.36%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3.06.10 

~14.06.09 

12.06.10 

~13.06.09 

11.06.10 

~12.06.09 

10.06.10 

~11.06.09 

09.06.10 

~10.06.09 

Class Ae -3.46% 0.68% -17.08% 5.78% 13.57% 

비교지수 2.25% 5.97% -21.70% 16.84% 9.36%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3.06.10 

~14.06.09 

12.06.10 

~13.06.09 

11.06.10 

~12.06.09 

10.06.10 

~11.06.09 

09.06.10 

~10.06.09 

Class Af -3.37% 0.78% -17.00% 5.87% 13.65% 

비교지수 2.25% 5.97% -21.70% 16.84% 9.36% 

주1) 비교지수 = MSCI BRIC 85% + CALL 1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

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4.04.0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예금 
기타 

자산

총액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302 0 0 0 0 0 6 0 308

(0) (0) (0) (98) (0) (0) (0) (0) (0) (2) (0) (100)

합계 
0 0 0 302 0 0 0 0 0 6 0 308

(0) (0) (0) (98) (0) (0) (0) (0) (0) (2) (0) (1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

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연락처 (02) 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Hwww.kyoboaxa-im.co.kr 

회사연혁 1988.07.07 교보투자자문㈜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 

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 → 교보악사자산운용㈜)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교보생명㈜ 50%, AXA Investment Managers 50%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판매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

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

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

임은 교보악사자산운용㈜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3.12.31 ‘13.03.31 항 목 
’13.04.04~ 

‘13.12.31 

’12.04.04~ 

‘13.03.31 

현금 및 

예치금 
503 540 영업수익 165 233 

유가증권 3 3 영업비용 116 149 

대출채권 4 4 영업이익 49 83 

유형자산 10 12 영업외수익 0 0 

기타자산 61 61 영업외비용 0 3 

자산총계 581 620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 
48 80 

예수부채 0 0 

기타부채 31 46 당기순이익 37 62 

기타부채 31 46    

자본금 300 3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251 273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 0    

자본총계 550 573    

부채 및 

자본총계 
581 620    

 



 

라. 운용자산 규모                                                   (2014.06.09 현재 / 단위:억원) 

집합투

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5,871 22,275 7,461 33,012 180 0 0 0 17,620 96,41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신탁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번지  

☎ (02) 3455-2114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①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의무와 책임 

[의무]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

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

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



 

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

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

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aitas.co.kr 

 

나. 주요업무 

①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회사연혁  2000년 5월 설립  

 

회 사 명  NICE피앤아이㈜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홈페이지 참조  www.nicepni.com 

회사연혁  2000년 6월 설립  

 

회 사 명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회사연혁  2000년 6월 설립  

 

회 사 명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 02-721-5300 

홈페이지 참조  www.fnpricing.com 

회사연혁  2011년 6월 설립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

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

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

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

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

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

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

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

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

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단,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

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

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수익자는 연기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

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

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③’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

을 소각(消却)하여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

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

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

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

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

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

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

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

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악사자산

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

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

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 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인터넷 홈



 

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하고, 한국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

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

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

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

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ㆍ국가별 투자내역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

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

는 경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

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으로 자산운용보고서

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

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

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

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

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

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 

거래 

1) 일반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

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2) Cyber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

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3) 일반채권 매매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

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

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 



 

4) 신규 발행 채권 인수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

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 

5) 외화표시채권 매매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

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

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

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 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

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 

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

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 

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 

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 

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

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 

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 

 


